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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타트업 A 의 대표이사 정우는 스타트업 B 도 운영하면서 B 의 대표이사도 함께 맡고 있었습니다. A, 

B 의 주식 모두 100% 소유하고 있었습니다. 스타트업 A 와 B 는 대외적으로는 서로 다른 법인으로 

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같은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. 대표이사도 같고 

사무실도 같고 심지어 어떤 직원은 스타트업 A 의 직원인지 B 의 직원인지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. 

그러던 중 스타트업 A 가 VC(Venture Capital)로부터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. VC 투자자들은 잠재력 

있는 스타트업 A 의 서비스에만 관심이 있었고 평범한 IT 용역 서비스로 보이는 B 서비스에는 

관심이 없었습니다. 투자자들은 "스타트업 A 와 B 를 명확히 구분해서 경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

스타트업 A 에 투자하겠다"고 제안했고 정우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.  

VC 가 스타트업 A 의 주식 10%를 인수하면서 A 에 대한 정우의 지분은 90%로 줄었습니다. 스타트업 

A 에 투자한 곳은 2 곳의 VC 였는데 각 VC 투자자들은 이사 지명권 1 명씩을 요구했습니다. 정우는 

VC 의 요구가 약간 과하다고 생각했지만, VC 가 이사 2 명을 지명해도 기존 이사 3 명이 정우 편이기 

때문에 과반을 확보할 수 있으니 경영권 보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  

한편, 투자금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발인력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. 그런데 

스타트업 A 에 개발자를 새로 채용하자니 고정비용이 너무 늘어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

정우는 이전처럼 스타트업 B 의 인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나름 적당한 금액을 산정하여 스타트업 

B 와 용역거래 형식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. 

얼마 후 투자자와의 간담회가 열렸고 이 사실을 설명하자 VC 측에서 반발했습니다. 스타트업 A 와 

B 가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해당 거래가 상법에 

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또 VC 측에서는 스타트업 A 가 B 에게 지급하는 외주용역 대금이 너무 

크게 정해져서 VC 가 투자한 스타트업 A 의 재산을 B 에게 위법하게 넘겨준 것과 다름없다고 

주장했습니다. 

정우는 스타트업 A 와 B 가 용역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알지 못했고, 용역 

대금이 과한 수준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, VC 들은 당장 용역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용역 

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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